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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지니 및 퍼센타일 지수를 중심으로

국 ❙문 ❙요 ❙약

OECD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와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

의 심화는 경제 ‧사회 여러 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 KLIPS를 이용하여 2000년대 10년간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측정한 후, 소득불평등이 범죄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범죄공급함수 추정에서 중요한 억지변수들과 주요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후, 지니계수 등 소득불

평등 관련 다양한 지수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존문헌에서 중요시된 억지변수들과 소득

불평등변수는 한국의 범죄발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억지력가

설의 경우 기소확률이 검거확률보다 약 1.5배 이상의 강력한 억지력을 보였다. 소득불평등의 

범죄증가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소득분포의 구간별 불평등도가 범죄발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문헌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특히 하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격차의 심화는 

한국에서도 범죄공급을 뚜렷이 증가시켰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또는 상대적 빈곤층 등 저소득층

의 소득개선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같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범죄억지에도 유익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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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Stiglitz는 최근 저서 The Price of Inequality(2013)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

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은 물론 건강 및 범죄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역

설하였다. 불평등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는 주장이다. OECD 및 IMF에서도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보고서가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OECD보고서(2012a, pp. 16-17)에 의하면 양

호하던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제 OECD 평균수준

까지 악화되었다. 또한 최근 OECD(2013)에서는 10분위 배율 역시 2010년 기준 

10.5로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가 이전 20년에 비해 심화되고 있

다. 그 중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상당히 가파르다. 범죄

발생의 원인은 실로 다양하겠으나, 전술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의 경제적 분석은 Becker(1968)가 범죄로 인한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이론

적으로 정형화시켰고 197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학자들이 ‘억지력가설(deterrence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해왔다. 범죄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요인으로서 법집행변수, 노동시장변수, 인구 사회환경적 변수들 외에 소득불평

등 역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해외 학계에서는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nexus)’을 지난 40년간 꾸준히 

연구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관련 

실증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신관호 신동균(2007) 이후 후속연구가 거의 없다. 본고

에서는 범죄공급함수 추정에서 중요한 억지변수들을 포함하고 표본기간을 최근까

지 늘려 공고히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소득불평등 관련 다양한 지수의 효과

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을 (필자들 나름대로) 간략하게 재정리하

였으며, 지난 40년간의 기존 실증문헌에서 사용되었던 추정방법론, 소득불평등 지

수와 자료, 그 진화과정 등을 파악하여 한국에 관한 분석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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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12개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였다. 지역별 

코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한계로 사용할 수 없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비해, KLIPS는 1인 가구와 비임금근로자 가구를 포함하고 매해 표본가구들을 

추적할 수 있어 가구소득의 동태적인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OECD보고서(2012b, p. 185)에서도 각국의 시장소득 및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비교

분석할 때 PSID(미국), HILDA(호주), CASEN(칠레), JHPS(일본), SHP(스위스), 

KLIPS(한국) 등 패널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소득변수에서 지역 간 미관

측된 고정요소가 있다면 패널추정기법으로써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 절에서는 소득

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이론 및 실증의 기존논의를 개관한다. 제 절에서는 범

죄공급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10년간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실증방정식에서 사용될 변수들의 주

요특성을 검토한다. 제 절에서는 패널추정기법을 사용하여 소득불평등-범죄의 연

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이로

부터 도출되는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Ⅱ. 소득불평등과 범죄의 연계성

1.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이론: 기존논의의 축약

가. 개요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다양한데, 해외 학계에서 지난 40년간 꾸

준히 관심 받아온 요인 중 하나는 소득불평등이다. Becker(1968) 이론에 기반하여 

1970년대부터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nexus)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hrlich 

(1973)을 시작으로 Block and Heineke(1975), Chiu and Madden(1998), Bourguig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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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mrohoroğlu et al.(2000) 등이 있다. 최근에는 Burdett et al.(2003; 2004), 

İmrohoroğlu et al.(2004; 2006), 및 Chiu and Madden(2007) 등에서 더욱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1)

본 소절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기존논의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둘째, 억지력가설(deterrence hypothesis) 및 소득불

평등과 범죄공급함수와의 (+)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간명한 모형을 통하여 기존논

의를 (필자들 나름대로) 재정리해보고자 한다. 후술되듯이 모형의 결과들은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을 포함한 ‘소득분포

의 특성과 범죄발생간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hrlich(1973)은 소득불평등과 범죄율간의 (+) 관계를 처음으로 보였다. 이어 

Block and Heineke(1975)는 범죄행위를 개인의 시장시간 대 비시장시간 사이의 최

적 시간배분문제로 상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가령 Chiu and Madden(1998)은 일반

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재산범죄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

였다. 2000년대에 이 연구는 더욱 활발해진다. Bourguignon(2000)은 억지력가설뿐

만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범죄율간의 (+) 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함의를 추

론할 수 있는 이론모형을 소개하였다.2) 그는 집계변수로서의 범죄공급함수를 도출

하였으며, 그 이론적 함의는 다음 소절에서 보듯이 기존의 실증결과들과 잘 부합한

다. Bourguignon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통해 전술한 두 가설 이외에도 빈곤과 

범죄 사이에 존재하는 (+)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이는 Chiu and Madden(1998)의 

결과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rohoroğlu et al.(2000)은 정책변수의 

내생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두 가지 주요가설이 여전히 이론적으로 성립함을 보

였다. 그들은 미국자료로써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때 (서로 다른 두 범죄억지정책

1)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은 경제학자 이외에도 범죄학자, 사회학자, 및 정책입안가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학(및 범죄학)이론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자본의 부족, 제한적인 소득의 

상향이동성, 그리고 사회무질서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전술한 모든 요소들이 범죄발생을 높이는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범죄에 관한 대표적인 사회학이론으로 

‘긴장이론(Merton, 1938)’과 ‘사회무질서이론(Shaw and McKay, 1942)’이 있다. 지면제약상 자세

한 논의는 생략한다.

2) 모형의 분석은 Becker 식의 개인의 선택문제에 집중한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득불평등도

(특히 소득의 상대적 격차)와 범죄율간의 (+) 관계, 둘째는 억지변수(경찰력과 범죄행위 적발시 처벌

의 강도)와 범죄율간의 (-)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곤율과 범죄율간의 (+) 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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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득재분배 및 형사정책 관련지출이 동시에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두 가

지 정책 간의 보완성으로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소득불평등-범죄 메커니즘의 이론연구들은 주로 재산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범죄활동으로 인한 기대편익과 각종 기대비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

다 큰 경우에 범행을 한다는 Becker 이론에 기반하여, 소득불평등이 증가할 때 범

죄로 인한 순기대편익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Chiu and Madden, 1998; 

Bourguignon, 2000; İmrohoroğlu et al, 2000 등). 이하에서는 Becker식의 억지력

가설과 이 분야의 다른 핵심요소를 잘 반영했다고 판단되는 Bourguignon(2000) 등 

기존문헌에 근거하여, 소득불평등과 범죄율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명쾌히 보일 수 

있는 모형의 핵심만 소개하고자 한다. 

나. 간략한 이론설명

모형들간의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핵심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주체들은 

상이한 소득수준 를 가지며, 는 ≡     의 구간에서 균등분

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단,     및  이며, 여기서 는 소득의 평균이

다. 개별 경제주체는 합법적인 노동시장 또는 범죄행위라는 두 가지 대안을 갖는다

고 전제한다. 개인선호가 로그효용함수를 따를 때 범죄에 가담했을 때와 합법적 노

동시장에 참가했을 때의 효용수준은 다음과 같다. 

 ln     ln   , <1>

ln  . <2>

여기서 ∈는 검거확률(arrest probability), 는 약탈물(loot)의 금전적 크

기, 는 금전적 처벌수준인 벌금(fine), 그리고  ( )는 윤리의식 및 도덕성과 같

이 정신적 가치로부터 기인하는 만족감이다. 이때 검거확률 를 경찰력 의 

증가함수로 가정하고 검거시의 벌금 를 소득 의 일정비율 로 가정한다. 또한 

약탈물 는 선량한 시민집단의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로 가정한다. 이상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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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식 <3>과 같은 한 사회의 전체범죄공급함수를 구할 수 있다.3)

  
    ≡ . <3>

식 <3>에 관한 비교정태분석으로부터 다음의 세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

째,    이며, 이는 검거확률을 통한 억지력을 의미한다. 둘째, 

처벌강도와 관계된 억지력을 의미하는    이다. 즉, 처벌강도인 

를 늘리면 범죄공급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는 전통적인 억지력가설과 일

치한다. 마지막으로    인데, 이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범죄공급

에 미치는 (+) 영향을 시사하며, 본고의 핵심주제인 소득불평등-범죄의 관계를 보

여준다. 즉, 평균소득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 증가할 때 전체 범죄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집단의 평균소득이 늘어)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증가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분포의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요컨대, 이론문헌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득불평등도의 측도인 분산(또는 표준편

차), 지니계수, 및 그룹 간 소득의 상대적 격차의 정성적 변화를 모수 로서 나타

낼 수 있다. 다음 소절의 <표 1>에서 보듯이 여러 실증문헌에서 이러한 소득불평등

도의 측도를 이용하였다.4) 우선 모수 의 증가는 소득분포의 분산과 지니계수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범죄자 및 선량한 시민집단 간의 평균소득의 격차 또한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5) 따라서 범죄공급함수( )의 에 관한 1계도함수는 범죄율과 

소득불평등간의 (+) 관계뿐만 아니라 소득격차의 상대적 크기가 재산범죄에 미치

는 (+) 관계 또한 시사한다. 따라서 본 모형은 소득분포의 특성과 범죄율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평균보유확산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범죄율 간의 (+) 관계를 

보였다. 

2. 실증분석의 서베이

3) 더욱 자세한 설명은 필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4) 대표적으로 Hauner et al.(2012)은 표준편차, Bourgunigon et al.(2003) 및 Wu and Wu(2012) 등은 

상대적 소득격차, Choe(2008) 등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였다.

5) 전반적인 이론전개 및 특히 이 부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필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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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이 기존문헌을 섭렵한 결과, 한국 패널자료로써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

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문헌은 신관호 신동균(2007)이 유일한 듯하다.6) 그들

은 소득분포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을 소개하고, 양극화의 심화가 사회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양극화 및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

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지역별 실업률, 인구 중 남성비율이나 젊은 

연령층비율 등을 추가통제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 재산범죄

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관호 신동균(2007)에서는 해외 학계에서 범죄공급함수를 추정할 때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사용한 억지변수를 포함하지는 않았다.7) 따라서 억지변수를 

포함한 전통적인 범죄공급함수 추정의 맥락에서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추정을 시도한 국내문헌은 아직 없는 듯하다. 한편 해외 학계의 범죄공급함수 추정

에서는 억지변수 등과 함께 소득불평등 또한 지난 40년 전부터 적지 않은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여 왔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이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최근 10여 년 간 소득불평등-범죄 관련 실증연구가 매우 활발하였으므로,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의 체계적 서베이는 국내 학계를 위해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제 .1절의 기존이론들에 부합하는 실증적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서베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필

자들의 실증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상 여러 자의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요

컨대, 이제까지 해외 학계의 주요 문헌들에서 사용된 변수설정, 자료, 및 방법론 등 

소주제별로 검토한 후 그 주요 결과들도 염두에 두면서 제 절 이하 실증분석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필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련 실증연구는 30여 편에 

이르지만 그 중 주요문헌들을 <표 1>에 정리하였다.8)

첫째, 우선 실증방정식의 종속변수로서, 대부분의 이론문헌은 전술한대로 범죄로

6) 다만 이천현(2011)은 소득불평등, 실업률, 경기순환 등의 경제상황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

였다.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과 범죄발생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7) 신관호․신동균(2007)의 표본기간은 1999-2003년까지 총 5년이고 표본수는 75개이지만, 제Ⅲ절에서 상술되

듯이 본고에서는 10년 동안 120개의 표본수로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본기간이 길고 표본수도 많다. 

8) 해외에서 자주 인용되었거나 필자들이 본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할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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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얻는 경제적 유인과 관계된 재산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증문헌

에서는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도 여러 편 존재한

다. <표 1>에서 보듯이, Fajnzylber et al.(2002a; 2002b) 및 Sachsida et al.(2010)

은 세부유형별 강력범죄(예: 살인, 강도 등)를 대상으로 다루었고, Kelly(2000), 

Choe(2008), Brzezinski(2013)은 재산과 강력범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9) 즉, 여

러 실증문헌에서 재산범죄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었지만 강력범죄 또는 일반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Ehrlich, 1973; Saridakis, 2004; 

Hauner et al., 2012 등). Fajnzylber et al.(2002a)을 비롯하여 이들 문헌에서 저자

들은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많은 경우 재산범죄(예: 단순절도, 빈집털

이)와 함께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사용된 소득불평등지수의 유형을 검토하자.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니(Gini)계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표 1>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퍼센타일(interpercentile 

ratio) 또는 십분위수(decile)를 사용하여 소득계층 간의 소득비율을 사용하였다. 

Witt et al.(1998), Fajnzylber et al.(2002a), Wu and Wu(2012), Chintrakarn and 

Herzer(2012), 및 Brzezinski(2013) 등이 그 예이다. 셋째, 범죄로부터 얻는 수익과 

기회비용 간의 차이를 측정한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문헌에서는 이러한 지수가 상

대적 빈곤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상정하였다. Ehrlich(1973)은 ‘가계소득 중위값의 

절반 이하수준 가계의 비중’을 그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Kelly(2000)는 ‘가계의 

중위소득 대 평균소득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셋째,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유형들을 검토하자. 여러 연구

에서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Blau and Blau(1982), 

Doyle et al.(1999), Demombynes and Özler(2005), Choe(2008)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표 1>에는 일부만 나와 있으나 미국의 경우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를 이용한 문헌도 상당수 존재한다. Witt et al.(1998), Lederman et al. 

(2002), 및 Wu and Wu(2012) 등과 같이 일종의 노동패널서베이를 사용한 연구도 

9) 이들은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세부유형별 범죄를 대상으로도 분석하였다. 후술하는대로 그 결과는 

Kelly(2000)는 강력범죄에 대한 (+) 결과를 보였고, Choe(2008)은 robbery와 burglary에 대한 (+) 결과를 

밝혔다. 한편 Blau and Blau(1982) 및 Chintrakarn and Herzer(2012)는 강력범죄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 337

있다. 또한 Chintrakarn and Herzer(2012) 또는 Brzezinski(2013)처럼 과세자료를 

가공하여 지수를 계산한 연구도 있다. 

넷째, 실증방정식의 추정에 사용된 자료를 보자. 많은 해외문헌에서는 미국의 주별 

또는 카운티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국이나 영국 이외에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이란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실증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10) 2000년대 이전까지는 횡단면자료가 주를 이루었고 시계열자료도 사용되었

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시계열과 횡단면을 결합한 패널자료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후 10개 중에 7개가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자료와 관련하여 추정방법론도 간략히 검토하자. 2000년대 이전에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대부분 OLS를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패널자료를 바탕으

로 한 패널추정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Fajnzylber et al.(2002a; 2002b), Choe 

(2008), Sachsida et al.(2010), Hauner et al.(2012), Brzezinski(2013) 등이 대표적 

예이다. 사실 2000년 이후에는 기타 추정기법들도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패널추정

기법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다섯째, 실증분석결과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연구자들이 

소득불평등과 범죄 사이에 (+)의 관계를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소득불평등-범죄의 연계성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수용된 반면 그를 뒷

받침하는 실증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

을 통하여 이런 결과를 극복하고자 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개선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소위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이다. Soares(2004) 등은 

기존의 (경찰 및 검찰) 범죄자료는 과소보고(under-reporting)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서베이자료를 이용해야 

하거나 기존의 범죄자료에 통계적인 조정(adjustment)을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Dahlbert and Gustavsson(2008)은 일시소득과 범죄설명에 중요한 항상소득

의 효과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Fajnzylber et al.(2002b) 및 Bouguignon et al.(2003) 등은 전체 소득분포

의 불평등보다는 ‘특정 소득그룹’ 내의 불평등이 범죄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10) Meera and Maliyakal(1995)은 말레이시아를, Gaviria(2000) 및 Scorzafave and Soares(2009)는 각각 콜롬

비아와 브라질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Dahlberg and Gustavsson(2008)은 스웨덴을 분석지역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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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즉 소득그룹별 소득불평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강조하

였다. 가령 Fajnzylber et al.(2002b, p. 1328)은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개인의 소득분

포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유한 사람에 비하여 가난한 사람은 

범죄행위로부터 얻는 이득과 합법적 활동의 대가인 소득 간의 차이가 크므로 범죄에 

더 많이 가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범죄성향이 강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여야 한다는 주장은 Freeman(1996), Grogger(1998), Gould et al.(2002) 등 최근까지 

강조되고 있다.11) 구체적으로 Fajnzylber et al.(2002a)은 5분위배율을, Bouguignon 

et al.(2003)은 1인당 소득이 평균의 80% 미만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실증문헌에서 공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니계수와 

같은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지수는 그룹 간 소득이동(income mobility)의 영향을 완전

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Lee and Shin (2011)은 지적한다. 

종합하면, 한국에서 분석은 시도된 바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지 않았던 소득불평등-범죄 연구가 해외에서는 오래 전 시작되었고 최근 10년 동

안 연구숫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지수를 사용했

지만 지니계수의 사용이 많았으며, 또한 소득분포의 하위그룹에 초점을 두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문헌이 초기 실증연구부터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용된 소득

자료는 센서스 또는 패널서베이가 주를 이루었다. 실증방정식에서 다루었던 종속변

수로는 재산범죄를 주로 다루었으나, 강력범죄 또는 일반범죄전체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로서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 사이에 (+)를 많이 확보하였는데, 

Bourguignon(2000) 및 İmrohoroğlu et al.(2000) 등 이론에서 지지되었던 만큼 늘 

공고히 도출되지는 않았다. 한편 문헌을 보면 억지변수를 포함한 실증분석에서 소

득불평등-범죄가 대체로 (+)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공급곡선의 정확한 모

형설정과 직결된 관찰로 해석되며, 따라서 유의미한 억지변수(예: 검거확률 및 기

소확률)를 포함한 모형설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11) 최근 김일중․변재욱(2012)에서도 범죄성향이 강한 세부그룹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예: 젊은 연령

층의 실업률) 그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될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비교적 강하

게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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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량

1. 자료수집

최근의 일반범죄12) 증가추세에 초점을 맞추고자 표본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

까지로 하였다. 우선 범죄발생 및 억지변수와 소득불평등 자료의 수집과정을 설명하

고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지역별 소득불평등

을 측정한 문헌은 소수 존재하지만, 지역별 소득불평등의 (2000년대) 10년간 추세를 

검토하는 작업은 필자들이 아는 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범죄발생 및 억지변수들의 구축을 위해 범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인구 및 기

타 사회 환경변수들은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활용하였다. 우선 

범죄발생비는 범죄분석에 나온 ‘범죄의 발생검거상황’의 발생건수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를 통해 구하였다. 검거확률은 ‘범죄

의 발생검거상황’의 검거건수를, 기소확률은 ‘범죄자 처분결과’의 처리인원계와 기

소소계를 활용하였다. 미관측 이질성의 통제를 위하여 범죄발생비, 검거확률, 및 기

소확률의 10개년 12지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소확률과 관

련하여 관할구역별 검찰청의 본청 및 지방청 수는 총 57개였으나, 자료수집편의 및 

검찰청간 규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13개 광역지역(metropolitan 

areas)으로 나누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2개 광역지역으로 구축하였다.13) 

여러 문헌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가계

동향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이다.14) 하지만 후자로써 지역별 소득불평등도의 추세를 분석한 문헌은 아

12)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국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형법범죄(일반범죄)’

와 ‘특별법범죄(행정범죄)’로 대분된다. ‘일반범죄’는 형법상의 전형적 범죄들로 구성되며 추가로 

형법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일부 특별법위반행위도 포함 한다. 일반범죄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흉

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된다.

13) 제주도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소득불평등 자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서울, 인천,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대전포함), 경북(대구포함), 경남, 전북, 및 전남(광주포함)으로 

구분하였다.

14) 그 외에도 통계청의 ‘가계소비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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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없는 듯하다. 다만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으로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

정한 문헌은 소수 존재한다. 장연주 외(2011)와 이민환 장연주(2011)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5개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였으나, 11년(1997-2007년)간 

자료를 총합했으므로 시계열 추세를 알 수는 없었다. 

가계동향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가계조사’라는 이름으로 전국 72개 도시지역

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임금근로자가구(약 5,500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3년

부터는 비도시(읍면)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일반가구(약 7,300 가구)

를 대상으로 하였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약 8,700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단,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농가, 어가, 외

국인가구, 비혈연자취가구, 가계수지 파악불능가구는 제외되었다.15) 따라서 가령 

2003년 이전까지는 신동균(2007, p. 515)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자영업주, 무직자, 

및 1인가구를 표본에서 제외하게 되어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방향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16) 무엇보다도, 가계동향조사는 지역별 코딩자료를 공개하

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한편, KLIPS는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

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

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추적조사를 하므로 이제는 읍면 지역은 물론 농

어가까지 다수 포함한다(성재민, 2006, pp. 70-71). 본 연구의 표본기간인 2000~ 

2009년 동안 지역 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임금소득과 같이 특정소득이 아닌 총가

구소득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려면 KLIPS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17) 

근에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구조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기도 한다.

15)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시장소득과 가처

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하였다. 한편 KLIPS에서 총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

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6) 유경준·김대일(2005)도 지적하였듯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17)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장연주 외(2011)와 이민환․장연주(2011)에서

도 KLIPS는 표본이 무직자와 실업자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표본이 

설계되어 있으며, 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OECD의 가구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활용하여 가구원 수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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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듯이 Ehrlich(1973) 등은 임금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대상으로 소

득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범죄발생에 있어서 개인의 임금소득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범죄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KLIPS는 

표본의 지역특성, 가구인원, 가구특성에 있어서 통계청의 도시 2인 기준 가계동향

조사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KLIPS는 이제는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국, 1인 가구, 농어가를 포함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필자들은 

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합하면,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

향조사와 KLIPS이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는 지역별 코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KLIPS는 1인 가구와 비임금근로자 가구를 포함하며 이제는 

읍면지역은 물론 농어가까지 다수 포함한다. 또한 매해 표본가구를 추적 관찰할 

수 있어 가구소득의 동태적인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미국에

서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센서스나 CPS 자료 대신에 PSID와 같은 노동패널서베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Deaton and Paxson, 1998). 나아가 

OECD에서도 각국의 패널서베이를 이용하여 통계치들을 비교하기도 한다.18) 

2. 2000년대 한국의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한국의 10년간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간략하게 

검토해보자.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 기준 한국은 0.314로서 OECD 평균

과 동일하며, OECD 34개국 중 15번째로 높다. OECD 보고서(2012a, pp. 16-17)에 

의하면 양호하던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말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악

화되었다. 또한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의 하위 20%에 대한 비율은 5.7로서 

OECD 평균인 5.4보다 높다. 최근 OECD(2013)에 의하면 10분위 배율 역시 2010

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지수(=소득/가구원수 제곱근)를 적용하여 균등화된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18) 미국에는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호주에는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HILDA)’, 칠레에는 ‘Nat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zation Survey(CASEN)’, 한국

에는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이스라엘에는 ‘Luxembourg Income 

Study(LIS)’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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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10.5로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이처럼 2000년대 한국

의 소득불평등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와 KLIPS를 이용해 구한 두 지니계수의 2000년대 추이

를 검토해보자. 전자의 평균은 0.2816이며 증가하는 추세이고, 후자의 평균은 

0.3923(표준편차는 0.0388)이며 2003년까지의 증가추세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최

근 주춤하고 있다.19) 두 추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이는 통계청자료와 

KLIPS를 이용하여 양 추세를 비교한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신동균(2007, p. 

518)은 KLIPS 지니계수가 통계청의 것과 상이한 추세를 갖는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민환 장연주(2011)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동균 전병유(2005)도 

1997-2003년 KLIPS와 도시가계조사의 각 지니계수 추이를 비교하였는데, 두 자료

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 차이로 인해 절대치 및 추세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20) 필자들 역시 두 표본의 지역특성, 가구인원, 가구특성의 차이로 인해 지니계

수의 절대치 및 추세가 다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전술했듯이 KLIPS는 전국의 가

구원 1인 이상의 (농어가를 포함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지니계수의 평균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대한 2000년

대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평균 0.4245로 가장 높으며, 

인천이 평균 0.3526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0.3629)과 경남(0.3656) 순

이다. 가령 서울의 전체평균은 0.4045로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추세는 전국과 비슷

하다. 지역별 표준편차의 추세는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07년까지는 다소 

감소했으나, 2008년부터 증가폭이 가파르다. 

19) 가계동향조사와 KLIPS 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이며, 특히 가계동향조사는 

2000-2009년까지 지니계수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도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20) 한편 신동균․전병유(2005)는 KLIPS 자료를 이용하되 표본제약을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하게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의 값이 가계동향조사로 계산한 값들과 유사해짐을 보였다. 그들은 적어도 지니계수

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KLIPS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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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 20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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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남은 지니계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인천은 가장 낮은 지역임.

3. 자료를 통한 변수별 기초통계량

기본실증방정식은 식 <4>와 같다. 하첨자 는 12개 지역, 는 10개 연도의 값을 

가진다. 는 지역고유 특성을 나타내고, 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로서 ‘일반범죄 발생비( )’를 대상으로 하여, 억지

변수( 및 ), 소득불평등( ), 및 각종 통제변수( )들로써 일반범죄 공급함

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

  ⋯    ⋯ . <4>

추정에 사용될 자료의 변수정의 및 기초통계량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종속변

수는 인구10만명당 발생한 일반범죄건수인 ‘일반범죄 발생비( )’로서 전체평균

은 1,671.0건이다. 집단간(between-group) 표준편차는 178.6건이고 집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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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정의 및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일반범죄 발생비로서,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건)
1,671.0
(231.5)

2,465.5 1,270.5


일반범죄 검거확률로서, 일반범죄 발생건수 중 일반범
죄 검거건수의 비율(%)

79.4
(6.2)

98.2 60.2


일반범죄 기소확률로서, 일반범죄 처리인원수 중 일반
범죄 기소인원수의 비율(%)

35.6
(4.2)

45.0 27.9

 각 지역별 전체인구 중 35세-39세 남자의 인구비율(%)
4.4
(0.5)

5.6 3.7

 각 지역별 인구10만명당 재판에 의한 이혼율(건)
45.8
(8.0)

74.6 28.8

 각 지역별 1천가구당 45-69세 여성세대주 가구수(호)
67.5
(9.9)

94.1 43.7

 각 지역별 15-29세 실업률(%)
7.7
(1.4)

12.1 3.9

 각 지역별 남성 실업률(%)
3.7
(1.1)

8.1 1.8

 각 지역별 고졸이하 실업률(%)
4.0
(1.0)

7.1 1.5

 각 지역별 1인당 운수업 연평균 지역소득(백만원)
0.62
(0.39)

1.83 0.20

 각 지역별 상용근로자 건설업 월평균임금(천원)
1,389.5
(193.2)

2,042.5 994.8

(within-group) 표준편차는 155.3건으로서, 일반범죄 발생비는 지역간 변동이 더 크

다. 평균적으로 범죄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연평균 2,017건이고, 연

평균 추세를 보아도 전체평균에 비해 높다. 

다음은 설명변수로서, 먼저 억지력을 대리하는 검거확률과 기소확률을 보자. 일

반범죄 검거확률 는 전체일반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검거건수의 비율로서 범죄

발생비에 (-)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전체평균은 79.4%이다. 다른 억지력의 

대리변수로서 기소확률 는 일반범죄 처리인원수 중 기소인원수의 비율로 정의

되며, 전체평균은 35.6%이다. 검거확률과 기소확률은 동일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편차가 커서 추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일반범죄발생 관련 주요변수와 소득불평등 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346 ∙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96호, 2013 ․ 겨울)

변수명 정의 및 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각 지역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지수
0.3923
(0.0388)

0.5414 0.2973

 
각 지역별 소득의 상위 10위와 하위 10위의 비율로 측
정한 소득불평등 지수

7.540
(1.965)

16.971 4.283


각 지역별 소득의 상위 10위와 중위소득의 비율로 측정
한 소득불평등 지수

4.596
(3.215)

11.023 2.130

 
각 지역별 소득의 하위 10위와 중위소득의 비율로 측정
한 소득불평등 지수

3.356
(2.266)

11.495 1.801

주)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출된 표본수는 120개임. 
    ․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단, 지역소득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은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인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보자. <표 1>에서 소개된 문헌들에서 범죄공급

을 설명하기 위한 인구특성으로서 특정연령의 (남성) 인구비중을 주로 사용하였으

며, 대부분 범죄공급에 (+)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마다 다른 연령범주와 다른 범죄

범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Kim et al.(1993), Freeman(1996), 및 

Grogger(1998) 등은 기존 분석결과를 서베이한 후 요약한 것처럼 대체로 젊은 연

령대의 남성이 범죄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1년 범죄분

석에서 범죄자의 범행 시 연령을 살펴보면, (비록 인구비중을 감안하지는 않았으

나) 20대가 16.5%인 것에 반해 31-40세가 20.4%, 41-50세가 27.6%를 차지하는 등 

한국에서는 중장년층이 범죄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관련 변수로서 이혼 및 여성세대주가구수를 살펴보자. 이혼은 그 과정

에서 가족갈등을 야기하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 영향을 

줄 수 있다. Sampson and Cohen(1998)이 가장 초기문헌이며, 가장 최근의 Haddad 

and Moghdam(2011)은 특히 강력범죄에 (+)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사용

될 이혼율( )은 인구10만명당 건수로서 평균값은 43.4건이다. 또한 

Levitt(1997) 및 Kelly(2000) 등은 가구세대주가 여성일 때 범죄에 대해 (+)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가족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일부 겹치는 효과가 있지

만 여성세대주가구는 이혼율뿐만 아니라 미혼가정, 사고 등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

이기 때문에 이혼율과 전적으로 같은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변수들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많은 연구자들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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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가 많을수록 낮은 범행유인을 갖는다는 명제를 수

용하였다. 대표적 대리변수로서 실업률을 가장 자주 사용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

부계층별 실업률을 사용한 문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 효과를 기대한다. 여러 

문헌에서 실업률을 연령, 성별, 교육수준별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하기로 결

정한 세부실업률로서, 15-29세의 연령대 실업률( ) 평균은 7.7%이고, 남성

실업률( )은 3.7%, 고졸이하 실업률( )은 4.0%이다. 또한 기회비용 

변수로서 소득 및 임금도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Cornwell and 

Trumbull(1994) 및 Doyle et al.(1999)과 같이 지역소득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였는

데, 특히 다양한 산업별 지역소득 중 운수업( )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임

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궁극적으로 건설업 상용근로자 평균월급여( )

를 사용한다.21)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범죄공급곡선 추정결과 

<표 3>은 패널자료로 구성된 식 <4>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전

체 다섯 가지의 모형설정으로 구성된다. (제 .2절에서 강조했듯이) 기존문헌을 보

면 억지변수를 포함한 실증분석에서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 사이에 대체로 (+) 관

계를 많이 확보하였다. 따라서 필자들은 먼저 기존문헌에서 가장 중요시된 억지변

수들의 설명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개의 억지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이 M1인데, 

의 추정계수는 (-) 부호에 5% 수준에서 유의하며, 의 추정계수는 (-) 부호가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값은 52.2%로서 지역 고유특성들의 설

21) 예를 들어 탁종연(2011)은 수사정책(예: 집중단속정책) 및 통계정책(예: 2010년 KICS 도입) 등 

경찰의 세부 정책결정 패턴이 절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10년간 

12개 지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일면 거시적으로 범죄발생요인을 추출하려는 목적을 

지닌 만큼 자료상의 제약으로 그러한 외생변수까지는 포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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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이 비교적 높다. 의 추정치가 낮은 유의도를 보이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높은 유의도를 보였으므로 추가변수 도입 후의 변화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일반범죄 발생비의 지난 10년간 시계열양상을 보면, 전반적인 증가세 가운데 

2004-2006년 동안은 감소현상이 뚜렷하였다. M2는 로서 그 연도효과를 

제거한 추정결과이다. 우선 는 범죄발생감소를 통제함에 따라 (-)의 부호

로 1% 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은 5% 내에서 유의하게 설명력을 지니게 

되었고, 는 1% 내에서 유의하게 되어 M1보다 유의도가 높았다. 더불어 

   값도 약 8% 포인트 증가하였다. M2에서 경찰 및 검찰 법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억지력을 더욱 정확히 포착한 듯하다.22) 

다음으로 최근 김일중 변재욱(2012, p. 76)의 M4와 흡사하게 기본(baseline) 실

증방정식들을 추정해보자. 즉, M3-M5에서는 사회 경제적 요소 및 특히 노동시장 

특성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특정연령의 남성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의 추정

계수는 (+) 부호이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다음으로 와 

는 M3-M5의 모든 모형설정에서 범죄발생에 있어 상당히 공고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및 임금을 나타내는 변수를 보면 의 추정계수는 

(-) 부호이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은 (-)의 부호에 1% 내에서 유의하였다. 

  역시 M3-M5의 모든 모형설정에서 공고한 결과를 보였다. M3는 세부실

업률 중에서 젊은 연령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를 포함하였는데, 의 

추정계수는 (+)이고 1% 내에서 유의하였다. M4와 M5는 세부실업률 중에서 각각 

와 를 포함하였는데, 의 유의도가 상승하였고 절대수치도 

보다 높아졌다.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부호이고 각 5% 및 1% 내에서 유의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을 <표 3>의 M3-M5

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M3-M5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약 70%

22) M2 이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검거율과 기소율 추정치들의 높은 유의도는 분석 초기에 합동(pooled) 

OLS로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 간의 이질성을 고정효과(fixed effect) 또는 LSDV 기법으

로 추정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고정효과모형 하에서 이들 변수들의 억지력은 다른 설명변

수들의 포함 여부, 즉 실증방정식 <4>의 ‘모형설정(specification)’에 상당히 견고하였다. 참고로 

M2 하에서 개별지역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통계량의 값은 

13.54이며, 해당 -value는 0.00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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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하에서   및 의 추정계수는 대체로 1% 내 수준의 유의

도를 보인다. 특히 기존문헌에서 사용된 여러 설명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유의도 

상승과 함께 그 절대치가 증가하여 M5에서 와 의 추정계수는 각각 12.409

와 15.206이다. 다음 소절의 모형에서 보듯이 검찰의 기소가 경찰의 검거보다 좀 

더 강력한 억지력을 지닌다는 점은 주요 선행 연구들(Trumbull, 1989, p. 430; 

Mustard, 2003, p. 209; Buonanno and Montolio, 2008, p. 94 등)에서 확인된 바와 

유사하다. 

2. ‘소득불평등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집중분석

<표 1>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실증문헌에서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로 지니(Gini)

계수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도 지니계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제 .1절에서 전술했

듯이 모수 의 증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의 M3a-M5a는 <표 3>의 

M3-M5에 대응하는 모형이다. 와 의 추정계수는 1% 내에서 유의도를 보이

는 등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의 추정계수는 예상에 부합하는 (+) 부호가 도

출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른 추정계수들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는 와 관련된 누락

변수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고정

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선험적으로 차별적 효과의 시점을 알 수 없었으

므로 10개 연도를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만든 다양한 더미를 이용하여 

와의 교호항들을 시도하였다. M3b에서 특정연도(2003-2005년)와의 교호항인 

∗의 추정계수는 (-) 부호이고 10% 내에서 유의하였으며, 특히 

의 추정계수가 비로서 유의해지면서 그 절대값도 증가하였다. 나아가 해당 

연도더미는 (비록 교호항 추정계수의 유의도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M4b와 M5b

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연도에 체

계적으로 더 작아진 원인을 여기서 규명할 수는 없으나, M3b-M5b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추정결과로부터 ‘소득불평등-범죄’ 연관성은 한국에서도 일정 수준 검정되

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 가령 지역별 지니계수의 표준편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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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8만큼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면 2009년 전체인구 기준으로 약 14,000건의 범

죄억지효과가 있다.23)   

M3b-M5b에 근거하여 두 억지변수들의 범죄억지효과를 계산해보면, 첫째, 경찰

의 검거확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인구 10만명 당 일반범죄 발생건수는 11 12

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9년 전체인구 기준 범죄 절대숫자로 약 

5,400 5,800건에 해당한다. 둘째, 검찰의 기소확률이 1% 포인트 증가할수록 인구

10만명당 일반범죄 발생건수로 13 16건 감소하며, 2009년 전체인구 기준 범죄 절

대숫자로 약 6,300 7,900건 감소한다.  

이를 İmrohoroğlu et al.(2000)에서와 같이 (형사정책 대안으로서의) 소득재분배

정책 측면에서 보면, 2009년 절대숫자가 앞의 기소확률 관련 숫자인 약 6,300건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는 0.0172 개선되어야 한다.24) 한편 M3b에서 지니계

수 증가로 유발되는 사회비용을 형사정책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면, 식 <4>로부터 

도출된 ≈   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검거확률과 기소

확률의 선형결합으로 측정될 것이다.25) 환언하면, 지니계수가 0.0172 개선될 때의 

효과를 형사정책으로써 확보하려면, 기소확률만으로는 1.00% 포인트 및 검거확률

만으로는 1.10% 포인트 증가시켜야 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문헌의 주장들에 근거하여, 소득분포상 ‘특정그룹 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기존문헌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범죄발생비와 억지변수들( 및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점검해보자. 우선 의 도구변수로는 경찰통계연보에서 

구한 ‘인구10만명당 경찰공무원수( )’와 ‘전기의 검거확률( )’을 사용하

23) 이후 전체 가구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수인 타일지수(Theil index)로써도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정계수들은 (+) 부호이나 

유의하지 않았다. 

24) M3b를 대상으로 기소확률 및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의 범죄억지효과를 비교하면, 2009

년 전체인구 기준 범죄 절대숫자가 6,300건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는 0.0172 감소하여야 

한다. 즉,  × ×년 전체인구으로부터 0.0172를 도출

할 수 있다.

25) 범죄율이 일정할 때, 지니계수의 한계적 변화가 야기하는 형사정책의 변화는 식 <4>를 전미분함으

로써 구할 수 있다. 자세한 계산과정은 필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 351

였다. 에 대해서는 ‘인구10만명당 검사인원수( )’와 ‘전기의 기소확률

( )’을 사용했다. Durbin-Wu-Hausman(이하 DWH) test를 한 결과 두 변수는 

외생성을 확보하였다.26) 

제 절에서 보았듯이, Fajnzylber et al.(2002b) 및 Bourguigon et al.(2003)은 기

존문헌에서 자주 사용된 전체 그룹보다는 ‘특정 소득그룹’ 내의 불평등이 범죄발생

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특히 낮은 소득그룹의 불평등도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이후 Glaeser(2005)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사실 Ehrlich(1973)

이 중위소득 이하의 평균소득을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것도 이러한 생

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필자들은 추측한다. 

<표 5>는 <표 3>의 M3-M5에 기반하여, 크게 세 소득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추정결과이다.27) 즉 소득분포상의 상위와 하위그룹, 상위와 중위그룹, 마지막으로 

중위와 하위그룹이다. 추정결과 약 70%에 이르는     하에서   및 의 

추정계수는 대체로 1% 내 수준의 유의도를 보인다. 우선 m1-m3은 소득분포상의 

상위 10위와 하위 10위의 상대적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을 포함한 것이다. 

 의 추정계수는 (+) 또는 (-) 부호로 유의하지 않았다.28) 둘째, m4-m6은 상

위 10위와 중위소득의 소득격차인  의 추정결과인데, 추정계수는 (+) 부호이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술했듯이 Fajnzylber et al.(2002b, p. 1328)은 소득불평등

이 증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할 유인이 없음을 지

적하였다. m4-m6의 추정결과를 통해 본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문헌에서 강조한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

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Ehrlich(1973), Witt et al.(1998), Bourguignon et al.(2003), 

26) 가령 M3b를 대상으로 수행한 DWH test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편 에 대한 추가 도구변수로서 

을 제외한 뒤 2005-2006년을 통제하기 위한 도 과 함께 사용하였다. 에 

대해서도 을 제외하고 2002-2003년을 통제하기 위한 도 과 함께 사용하

였다. 그 결과 DWH통계량과 그에 상응하는 는 10% 내에서도 외생성의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했다. 

27) 문헌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소득그룹별 지니계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문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28) 이러한 결과를 얻은 후 소득분포 상의 상위 20위와 하위 20위의 상대적 소득격차 또한 시도하였으

나 추정계수의 부호가 (+) 또는 (-)를 보이며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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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 and Meghir(2004) 등은 중위소득 이하의 그룹들이나 하위 80% 소득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될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

다. m7-m9은 중위소득과 하위 10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을 포함하였는

데,  의 추정계수는 (+) 부호이고 5% 내에서 유의하였다. 기존문헌의 이론 

및 실증결과와 부합된 결과를 보여준다.29) 

종합하면,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 이론과 부합된 결과를 보였다. 

M3b를 기준할 때, 지역별 표준편차인 0.0388만큼 개선된다면 2009년 전체인구 기

준 범죄 절대숫자로 약 14,000건 감소한다. 나아가 소득그룹별 불평등도의 차별적 

영향을 확인한 것도 의미있는 결과이다. 최소한 본고에서 사용된 자료와 방법론에 

기반하여, 오로지 중위소득 미만 그룹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범죄발생에 (+) 

결과를 보였다. 요컨대 하위소득에 속한 개인은 (매우 부유한 사람보다는) 그들 주

변의 중위권 이웃과의 소득격차가 심해질수록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전체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니계수, 중위소득 미만 그

룹 중 중위소득, 하위 20위 및 하위 40위와 하위 10위와의 상대적 소득격차의 추정

계수는 (+) 부호이나 유의하지 않았다.

29) 한편 지역별 이질성에 대한 고정효과(fixed effect) 혹은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간주하여 추정

할 수 있는데, 두 방법의 우위를 가늠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범죄공급곡선이라 할 수 있는 m7에 

대해 Hausman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m7에 대해서는 가 0.02로서 5% 내에서 고정

효과모형이 정당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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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OECD(2012a)에 의하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더욱 최근인 OECD보고서(2013)에서는 

10분위 배율이 지난 2010년 기준 10.5로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

다. 이처럼 다양하게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한국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

편 최근 들어 ‘묻지마’식 폭행이나 (아동)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소식을 자주 접

할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도 2000년대 한국의 일반범죄 발생건수의 증

가가 심상치 않으며, 특히 강력흉악범죄의 증가세는 최근까지 더욱 가파르다. 범죄

증가 현상에 관하여 경제학적으로는 일단 억지(deterrence)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

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기대편익과 각종 기대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지난 40년간 꾸준히 분석되어온 소득불평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급증하고 있는 일반범죄율, 특

히 가파른 강력범죄 증가세, 그리고 주춤세 보이는 억지변수 등에 관한 경험적 관

찰들을 토대로,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패널서베

이 KLIPS를 이용하여 2000년대 지역별 소득불평등 추세를 검토하였다. 가계동향

조사는 지역별 코딩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고, 한편 KLIPS

는 지역특성, 가구인원, 및 가구특성이 도시2인 기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자들은 KLIPS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패널서베이자료는 

매해 표본가구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의 동태적인 변천과정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Ehrlich(1973) 이후 꾸준히 강조되었던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을 탐구하였다. 대부분 문헌에서 소득불평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소득분포의 특정그룹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차별적 효

과를 검토하였다.    

다음, 우선 억지력가설은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기소확률의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억지력은 주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고의 주제인 소득불평등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로서, 먼저 해외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지니계수는 시간별 

차별 효과를 통제한 결과 (+) 부호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이론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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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확인된 바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령 지역별 지니계수의 표준편차인 

0.0388만큼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면 2009년 전체인구 기준으로 약 14,000건의 범

죄억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지니계수가 0.0172만큼 개선된다면, 기

소확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와 동일한 범죄억지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9년 전체인구 기준으로 6,300건). 나아가 소득분포의 그룹 간 소득불평등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세 개의 그룹별로 나누어 그들의 소득불평

등을 측정하여 차별적 효과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상위소득보다는) 특히 

중위소득과 하위소득 간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될수록 범죄발생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추세 속에서도 특히 1995-2010년 중

위-하위의 소득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빠르게 심화되었다고 발표한 최경수

(2013)의 주장은 작지 않은 함의를 준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소

득층의 실질소득 감소가 고소득층에 비해 더 커지는 등 전자의 소득불평등이 심화

되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가령 이근태 고가영

(2013)은 고령층·자영업자·여성가구주 등 취약계층 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

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

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또는 고령화 대비 평생교육훈련제도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

고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복지혜택

을 누리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의 100 120%인) 차상위계층 중 특히 여성세대주가

구에 대한 영유아 돌봄 및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근로가능 가구구성

원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는 정책 또한 중요해보인다. 결국 이러한 복지정책과 더불

어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숙련도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인적자본을 축적시키려는 다양한 고용정책 노력은 범죄 억지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듭 최근 일반범죄(특히 강력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범죄공급에 영향

을 주는 요인 중 소득불평등에 관한 분석은 매우 유익하며 더욱 정교한 분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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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범죄 

세부유형별로 본고의 분석을 재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정 설명변수의 영향력은 범

죄유형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사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매

우 세분화된 범죄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더욱 양질의 소득자료

로써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 및 KLIPS는 국세청의 과세자료에 비해 고

소득층 자료에 한계가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자료 등을 포함하고 표본수가 많은 양

질의 자료로써 소득분포를 분석한다면 좀 더 정확한 소득불평등-범죄 연계성을 추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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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Inquiry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rime: 
Focusing on Gini and Interpercentile Indices

30)Byeon, Jaewook*
Kim, Iljoong**

Choi, Bongje***

According to OECD, Korea’s income inequality has steadily worsened in the 

2000s. The deterioration of income equality affects various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In this paper, we focus on its effec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policy. We calculate Korean income inequality across 12 regions over the 

2000s by using KLIPS, and investigate its effects on the crime supply. We 

include the deterrence and major control variables that are know to be the most 

important facet in estimating the crime function. After obtaining  reliable 

empirical specifications, we analyze the effect of various indices concerning 

income inequality such as the Gini coefficient. Estimation results firmly verify the 

expected effects of deterrence and income inequality variables. As to the 

deterrence hypothesis, the conviction probability's effect is about 1.5 times the 

arrest probability. With respect to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income 

inequality, for example, reductions in the Gini coefficient by 0.0156 and 0.0172 

turn out to make the same deterrent effects as when the probabilities of arrest 

and prosecution, respectively, are raised by 1 percent point (i.e., 5,800 and 6,300 

crimes in absolute terms). It is also a very intriguing finding that the effect of 

  * Major Auth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Ph.D Student,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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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equality is not uniform across income baskets. Income disparity 

between the lowest and median cohorts, in particular, produce a most tangible 

crime effect, which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criminal policy.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major extant studies undertaken overseas. It thus 

follows, for instance, that job-creating efforts for improving the income of those 

below the median income level (e.g., the next-needy and relatively-poor classes) 

can effectively deter crime as well as simply raise their welfare.

 Key words : Crimes, Crime Supply Function, Deterrence Hypothesis, Income 

Inequality, Relativ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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